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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일정 및 소식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12월 주요 의회 소식 

2026년 가장 주목해야 할 예비선거들 

여러 주에서 내년 가장 치열하고 주목받는 예비선거들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선거는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전략과 정치적 방향성

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텍사스·미시간·메인주에서 상원 예비선거를 앞두

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중시하는 중도 

성향 후보들과 정책적 선명성과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진보 성향 후보들 간의 당내 노선 경쟁이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상원뿐 아니라 주지사 예비선거

에서도 반복되며, 당의 정체성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공화당의 경우 텍사스와 조지아에서 상원 후보 지명을 둘

러싼 3자 구도의 치열한 경선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있어, 트럼프 중심 정치의 영향력이 

어느 수준까지 유지되는지와 각 주 당 조직의 자율성이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또한 2028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민주당)와 조지아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

화당) 이후를 준비하는 차기 주지사 선거 역시 다수의 후

보가 출마하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선거는 차

세대 정치 지도자들의 부상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 경합주에서의 예비선거 결과는 

2026년 중간선거의 전반적인 판세 형성뿐 아니라, 2028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양당의 후보군 구성과 내부 권력 

구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주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이다. 

주별 핵심 포인트 

¶ 텍사스: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는 3자 구도로 전개

되고 있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

선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역시 차

세대 정치인들 간 경쟁이 진행 중이나, 본선 경쟁

력을 둘러싼 내부 논란이 존재한다. 

¶ 조지아: 주지사와 상원 선거 모두 다자 구도로 전

개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민

주당에게는 남부 지역 확장 전략의 성패를 가늠하

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미시간: 민주당 상원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중도

와 진보 진영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반

면 공화당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특정 후보를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메인: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가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 후보 간 노선 경쟁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

고 있으며, 여론조사상 본선 경쟁력은 박빙 양상

을 보이고 있다. 

¶ 캘리포니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로 인해 혼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8년 대통령 선거 출

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 간의 

사전 경쟁 성격을 띠고 있다. 

 

 

 

 

 

 

 

 

 

 

 

 

 

 

 

 

 

 

미 의회 예산 협상 교착: ACA 보조금과 입법 일정 

압박 

미국 의회는 2026년 1월 30 일로 예정된 정부 예산 시한

을 앞두고 상당한 입법 압박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12

개 세출법안 중 3개만이 처리된 가운데, 남은 9개 법안을 

기한 내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 채택 또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말 휴회와 다수의 현안 법안이 병행되면

서 하원의 입법 일정은 전반적으로 지연된 상태다. 

주요 변수로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 문제가 

꼽힌다. 보조금 만료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

당과 함께 3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퇴출

청원(discharge petition) 에 참여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

법 일정 관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하원

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수정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절

차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의원 주식거래 금지 법안이다. 공화당 지

도부는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내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 일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출위원장 역시 보

건의료 및 정치개혁 관련 쟁점들이 양원의 입법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입법 일정상의 제약도 뚜렷하다. 하원은 1월 초 회기 재개 

이후 약 12일의 입법일만이 남아 있으며, 상원 역시 제한

된 일정 속에서 예산안을 심의·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둔 해라는 점 역시 입법 집중도를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예산안 채택 가

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 추가적인 반발

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시한을 ACA 보

조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 쟁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가능성

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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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FY2026  

국방수권법(NDAA)  

(S.1071) 

 

 

 

 

공포 

(2025.12.18.) 

 

 

 

John Cornyn  

(공-텍사스) 

(2025. 3.14.) 

NDAA 는 매년 제정되는 미국 국방·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률임.  

FY2026 NDAA 의 주요 특징으로 

1)첨단기술(AI·사이버) 중심의 국방 역량 강화 

2)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 반영 

3)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관련 안보 정책의 

제도화 

4)군 의료·보상·인력 관리 등 군 내부 제도 

개선 병행 

5)국방뿐 아니라 외교·정보·해양안보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안보 법안  

 

 
 

트럼프 관세 투명성 법안 

(H.R.6888)  

 

 

발의 

 

 

Brittany 

Pettersen  

(민-콜로라도) 

(2025. 12. 18) 

미국 정부가 새로 부과한 관세가 소비자와 

소기업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미국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 분기별로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임. 

 

AI 수출 감독 및 

첨단기술 고위험국 

제한 법안 

(H.R,6875) 

 

 

발의 

 

Brian J. Mast  

(공-플로리다) 

(2025. 12. 18.)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 반도체·고성능 

통합회로(IC)가 군사·정보 목적 위험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의 AI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IC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대해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의회 검증, 국가 안보 평가를 

요구하는 법안 

 

비시민권자  

연방 복지·지원 혜택  

수급 제한 법안 

(H.R.6854)  

 

 

발의 

 

Randy Fine  

(공-플로리다) 

(2025. 12. 18.) 

미국 내 비시민권자(외국인)가 연방정부 

재원으로 제공되는 각종 복지 및 지원 혜택을 

원칙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방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미국 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동시에 

연방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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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법안 제정 절차 (CRS 리포트 요지) 

본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법안 제정 과정을 발의 단계부터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및 심의, 상·하원 간 이견 조정, 대

통령 조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위원회 중심의 입법 구조, 하원과 상원의 절차적 차이, 필

리버스터와 클로처 등 상원의 고유한 심의 관행, 그리고 합동위원회 및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한 최종 결정 메커니즘을 중

점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미국 입법 과정의 실제 운영 방식과 정치적·제도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1. 법안 발의 및 위원회 회부(Introduction and Referral of Legislation)  

입법안은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출된다. 법안(bill)과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 은 해당 2년 회기(Congress) 

내에 통과·제정될 경우 법률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 과 동시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은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지만, 상·하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거나, 의

사진행 규칙 등 의회 내부 운영 목적으로 활용된다. 

입법안은 하원 또는 상원의 의원(Member) 만 발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의원과 보좌진은 통상 상·하원의 초당파 조직인 입법자문실(Legislative Counsel Office) 소속 

변호사들과 협의하여 정책 구상을 법률 문안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법안 제출 전후로 동일 원(상원 또는 하원)의 다른 의

원들에게 법안을 공유하고, 필요 시 동료의원 서한(Dear Colleague letter) 등을 통해 원(原) 공동발의자(original 

co-sponsor)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초기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 

하원에서는 법안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거나, 본회의장에 설치된 ‘호퍼(hopper)’ 에 제출되는 시점에 공식 발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원에서는 법안을 본회의장 내 서기(clerk) 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발의된 원에 따

라 식별 기호가 부여되며, 예를 들어 하원 발의 법안 및 공동결의안은 각각 H.R., H.J.Res., 상원 발의의 경우 S., 

S.J.Res.로 표기된다. 각 법안에는 해당 2년 회기 동안 순차적으로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하원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비당파 의사담당관(parliamentarian) 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원의장(Speaker) 에 의해 하원 

상설 규칙(standing rules) 과 과거 회부 선례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회부된다. 대부분은 단일 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사

안에 따라 복수 위원회가 관할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각 위원회는 자신의 관할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심사하며, 그

중 하나가 주관 위원회(primary committee of jurisdiction) 로 지정되어 이후 절차를 주도한다. 

상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지나, 대체로 법안의 주된 쟁점을 관할하는 단일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한적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 절차를 거쳐 상원 상업업무 캘린더(Senate Calendar 

of Business) 에 직접 등재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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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심사(Committee Consideration)  

위원회는 한 회기 동안 방대한 수의 법안을 회부받지만, 이를 모두 실질적으로 심사·추진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위원

회 위원장(chair) 은 위원회 의제 설정 권한(agenda -setting authority) 을 통해 청문회, 마크업(또는 양자 병행) 등 

공식 절차로 다룰 법안을 선별한다. 

(1) 청문회(Hearings)  

청문회는 특정 법안 또는 정책 쟁점에 대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초기 공식 조치 중 하나다. 청문회는 행정부 관련 부

처, 산업계, 이해관계 단체 등으로부터 제안의 장점과 한계를 청취하는 공개적 절차로, 위원과 대중이 정책 내용을 검토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초청 증인은 위원회 앞에서 구두 진술을 하고, 보다 상세한 의견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다. 이후 위원들은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청문회는 의견 수렴 기능 외에도 해당 입법을 동료의원·언론·대중에게 부각시키는 정치적·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위원회는 청문회 외에도 비공식 브리핑, 내부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내

용을 평가하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안이 이후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다. 

(2) 마크업(Markups)  

마크업은 위원회가 법안을 실제로 수정·조정하고, 본회의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다. 위원회 위원장은 마크업에 

부의할 안건을 정하며, 회부된 기존 법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원회 차원에서 새로 작성된 문안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대체로 공개로 진행되는 마크업에서 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표결한다. 일부 조항 수정뿐 아니라, 기존 법

안 문안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대체 수정안(substitute amendment) 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마크업은 위원회가 과

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report) 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과반 지지가 어려운 안건에 대

해서는 마크업 자체를 개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크업 종료 후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며, (1) 회부된 법안에 마크업에서 확정된 수정 사항을 반

영한 형태로 보고하거나, (2) 마크업 과정에서 사실상 새로 마련된 위원회 원안(original bill) 을 보고할 수 있다. 수정 사

항이 많을 경우, 확정 내용을 반영해 문안을 정리한 정리본(클린 법안, clean bill)을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다. 

(3) 소위원회 역할(Role of Subcommittees)  

대부분의 상·하원 위원회는 정책 영역을 세분화해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subcommittee) 를 둔다. 소위원회는 특정 분

야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담당하며, 청문회 개최 또는 마크업 수행 등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수준은 원(하원·상원)

과 위원회 관행에 따라 다르다. 다만 소위원회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보고할 권한이 없으며, 본회의 보고는 전체 위원

회(full committee) 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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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상정 및 본회의 심의 절차(하원·상원) 

(1) 본회의 상정 일정(Floor Scheduling)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해당 법안은 각 원의 캘린더에 등재된다. 다만 캘린더 등재는 본회의 심의를 보장하

지 않으며, 상당수 법안은 회기 종료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종료될 수 있다. 드물게는 위원회 보고 및 캘

린더 등재 없이 법안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원에서는 다수당 지도부가 본회의 심의 대상과 순서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도부는 위원회와 협의해 신속 

심의 대상으로 상정하거나,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 를 통해 특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다수당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본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우선 심의 개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 개시는 주로 (1) 심의 개시 동의(motion to proceed) 채택 또

는 (2)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로 이루어진다. 현대 상원에서는 심의 개시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60표 

수준의 지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만장일치 동의 요청 자체가 제

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홀드(hold)로 표현된다. 

한편 상·하원 모두에서 지도부는 위프 공지(whip notices) 등 내부 소통 수단을 통해 예상 일정, 주요 안건, 표결 일정 

및 당론 방향을 사전에 공유한다. 

(2) 하원 본회의 심의(House Floor Consideration)  

하원은 다양한 절차로 법안을 심의하며, 절차에 따라 토론 시간과 수정안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다수 법안은 규칙 정지

(suspension of the rules) 절차로 처리되며, 이 경우 토론은 40분으로 제한되고 본회의 수정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통과에는 출석·투표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규칙 정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법안은 규칙위원회가 보고하는 특별 규칙(special rule) 에 따라 심의된다. 특별 규칙은 

단순 하원 결의안(H.Res.) 형태로 채택되며, 토론 시간, 심의 문안, 수정안 허용 범위 등이 사전에 설정된다. 하원은 특별 

규칙을 먼저 채택한 뒤,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에서 법안과 수정안을 심의·표결하고, 수정안은 단순 과

반으로 처리된다. 이후 재회부 동의 표결 등을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지며, 표결은 주로 전자투표로 이루어진다. 

(3) 상원 본회의 심의(Senate Floor Consideration)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동의 또는 심의 개시 동의 채택을 통해 안건을 상정한 뒤 수정안 제안이 가능하다. 상원은 토론 제

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단순 과반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 표결로 이동시키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필

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이 지연 또는 저지될 수 있다. 

또한 상원에서는 통상 수정안의 관련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아, 하원보다 심의 범위가 넓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다만 상원 규칙 XXII(클로처 규칙)는 토론을 제한하는 예외적 절차를 규정한다. 최소 16명의 서명으로 클로처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의일 기준 이틀 후 표결에서 5분의 3(통상 60명)이 찬성하면 이후 토론은 30 시간으로 제한되고, 

사전에 제출된 관련성 있는 수정안만 제안할 수 있다. 이 기간 종료 후 최종 표결은 단순 과반으로 가결된다. 

상원은 또한 만장일치 동의 합의(unanimous consent agreements) 를 통해 법안별 토론·수정 절차를 구조화하는 경

우가 많다. 상원 표결은 구두 방식이 많으며, 기록표결은 전자투표 없이 호명투표(call of the roll) 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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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원의 행정부 관련 권한 및 절차(Executive Business in the Senate)  

상원은 입법 외에도 (1) 대통령 지명 인사에 대한 인준, (2)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등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조약 비준의 경우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 심의·보고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비준에는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지명 인사는 통상 관할 위원회로 회부되며, 위원회는 필요 시 청문회를 개최해 자질을 검증한다. 본회의에서는 토

론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클로처 절차가 활용되며, 지명안의 경우 클로처는 단순 과반으로도 가능하다. 상원은 정치적 

이견이 적은 지명안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로 신속 처리하거나, 여러 지명안을 묶어 처리하는 엔 블록(en bloc) 방식도 

활용한다. 

 

5. 상·하원 간 법안 이견 조정(Resolving Differences Between the Chambers)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문안에 각각 동의해야 한다. 동일·유사 법안이 양원에서 각

각 발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 원이 상대 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자체 문안을 상대 원 법안에 대체하

는 방식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이 첫 번째 원의 법안을 수정하면, 수정된 문안은 다시 첫 번째 원으로 송부되어 심의·표결 대상이 되며, 이러

한 수정 교환은 ‘핑퐁(ping-pong)’ 절차로 불린다. 결국 어느 한 원이 상대 원 문안에 최종 동의해야 입법이 완료된다. 

이견 조정은 합동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합동위원회는 양원 의원들(합동위원, 

conferees) 로 구성되며, 각 원에서 채택된 문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원 측 합동위원 과반과 상원 측 합동위

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면, 결과는 합동위원회 보고서(conference report) 로 확정된다. 

 

6. 대통령 단계(Presidential Action)  

상·하원 양원이 동일 문안에 동의하면, 법안은 등록(enrolled)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식 문안으로 작성된 뒤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은 제출일 종료 시점(자정) 기준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률이 된다. 다만 의회

가 특정 방식으로 휴회한 경우에는 예외(포켓 거부권)가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최초 발의된 원으로 환부되며, 각 원에서 표결 참여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최종 제정된 법률에는 공법 번호(public law number) 가 부여되며, 이후 

『미국 대법령집(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에 수록된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crs -product/R42843?s=5&r=213  

*본 보고서는 2025년 11월 19일 CRS가 발간한 Introduction 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U.S. Congress (총15페이지)

를 요약한 것입니다.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2843?s=5&r=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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